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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2014년 제1회 일반․특별회계 세입․세출 추가경정예산안】

검    토    보    고검    토    보    고

 의안 제출

○ 제출일자 : 2014. 3. 6.(목)

○ 제 출 자 : 중구청장

○ 위원회회부 : 2014. 3. 10.(월)

 법적근거

○ 지방자치법 제130조(추가경정예산)

○ 지방재정법 제45조(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)

○ 울산광역시중구 재무회계 규칙 제15조(추가경정예산안)

○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70조(예산안 심의)

 예산안 규모

  ○ 세  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천원)

구 분
과목별

1회 추경 기정액 증감액
증감율

(%)

총 계 1,890,211 1,872,252 17,959 증 0.96

지방의회운영 903,015 885,056 17,959 증 0.96

행정운영경비 987,196 987,196 0 0

○ 의회사무국의 2014년 제1회 일반․특별회계 세입․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

•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,872,252천원 대비 17,959천원 증액된

1,890,211천원으로 편성되었음.

 주요편성 내용

  ❍ 세출예산

▸ 주요증가내역

<의정활동지원>

∙기간제근로자등보수(p319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증 7,959천원

∙사무관리비(p319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증 10,000천원

 검토의견 (전문위원 박용순)

❍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속기담당 직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

에 대비하여 속기보조원 1명 채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7,959천원과, 중구의회

2층·3층에 설치하는 브라인드 제작비 10,000천원 등 총17,959천원 증액 편성되었으

며, 이는 원할한 의정운영과 쾌적한 사무공간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

됨.


